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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- 163

공   시   송  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

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『공매통지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 

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

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1월 30일

남   원   시   장

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

2. 공 고 기 간 : 2015.01.30. ~ 2015.02.13

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
4. 서  류  의  내 용

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      

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
-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

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

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

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◐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◑

     붙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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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주      소 사 유 자동차 비고

주)복**브 남원시 광치동 폐문부재 전북34나5477

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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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5 - 166호

공   시   송  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

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『공매대금 배분계산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

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

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1월 30일

남   원   시   장

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

2. 공 고 기 간 : 2015.01.30. ~ 2015.02.13

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
4. 서  류  의  내 용

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송달 후  

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
-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

내역(예정), 이의신청기일 통보

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

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

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◐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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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자동차번호 주      소 사 유 비 고

㈜선*(이*철) 57보2849 남원시 네마실3길 수취인불명

붙 임

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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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금 고 은 행

비 고
(출연분야)

계
농협은행
남원시지부

전북은행

합 계 990 900 90

지역장학

사업지원

2015년 330 300 30

2016년 330 300 30

2017년 330 300 30

남원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공고

「남원시 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의2 제2항 및 「행정 

자치부 예규 제5호」 규정에 의거 남원시와 금고 약정체결한 

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1월 30일

남   원   시  장

                

□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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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남원시 공고 제 2015 - 168호

도로지정 폐지 공고

  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한

 도로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  1월  30일

                      남    원   시   장

○ 도로지정 폐지 공고내역

지 정

번 호

대    지

위    치

건축주

성  명

허가(협의) 및 

신고번호

도로
길이
(m)

도로
너비 
(m)

도로
면적
(㎡)

이해관계인

지 번 편입면적
(㎡) 토지소유자

2014-3

7 

남원시 왕정동

48-7

박만수 2014-건축과-

신축허가-91

3.7 4.5 21 남 원 시

왕 정 동

48-7

21 박만수


